
2019년 본예산 편성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
번 담당부서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출연근거 비

고2019년 2018년 증감액

1

기업지원과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0,000 90,000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 디자인 개발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000 48,000 2,000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

3 소상공인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300,0000 300,000 -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4 중소기업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300,000 300,000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5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50,000 37,000 13,000 경기도출연금증액요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5,125 750 4,375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7 세 정 과 한국지방세연구원 24,469 21,326 3,143 ’16년도대비 `17년도
보통세 결산액 증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8 농식품위생과 농업발전기금(경기도) 10,000 10,000 -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9 문화체육과 (재)하남문화재단 5,900,000 5,838,170 61,830
직원호봉인상분및

신규채용,
축제사업의활성화등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10 평생교육과 (재)하남시민장학회 680,000 680,000 - -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11 자치행정과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715,017 658,370 56,647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 및 사업내용변동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출연금 : 90,000천원
   -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애로진단, 창안개발 ,제품생산 등)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90,000 90,000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등
  ○ 기능 및 주요사업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 전자상거리·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사업
    - 경기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

□ 출연금액 : 90,000천원(2018년 9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
  ○ 증감사유 : -

□ 출연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등) 제10조
(기금 및 운용재원)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18년 사업추진 중간보고에 따르면 현장애로컨설팅, 산업재산권 출원, 규
격인증획득,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제품 개발지원, 시험분석, 판로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카달로그 제작 등 29건의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마
케팅 등 68,360천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
역경제 활성화

□ 검토의견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현장 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02., 2016.09.29.>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디자인 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디자인 개발사업 출연금 : 50,000천원
    - 제품 및 시각 분야 등의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

품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제품 개발촉진 및 제품경쟁력 강화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50,000 48,000 2,000 기업증가

□ 출연대상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 설립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등



  ○ 기능 및 주요사업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
    - 경기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

□ 출연금액 : 50,000천원(2018년 48,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2,000천원
  ○ 증감사유 :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

□ 출연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등) 제10
조(기금 및 운용재원)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18년 상반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3개사에 대해 제품 디자인, 포장/시각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 차별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
리 창출 도모

□ 검토의견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인 디자인개발(진단, 컨설팅,    
개발), 디자인 상용화, 재능나눔 등을 통해 우수 디자인개발 과제에 대
한 상용화 지원으로 기업 매출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출연금 편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02., 2016.09.29.>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

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 300,000천원
    - 신용도가 취약하고 소득이 낮아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채

무를 보증하여 서민계층의 자금 융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신용보증재단 300,000 300,000 -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



공법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
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
제 활성화에 이바지 

  ○ 기능 및 주요사업
    - 신용보증 : 금전채무를 보증
    - 경영지도 :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2018년 30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변동없음
  ○ 증감사유 : 해당없음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소상공인 자금 융통을 통한 융동성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

□ 검토의견

  ○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

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 300,000천원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보증하여 업

계의 자금 융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신용보증재단 300,000 - 300,000
기금출연분
자체반영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



공법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
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
제 활성화에 이바지 

  ○ 기능 및 주요사업
    - 신용보증 : 금전채무를 보증
    - 경영지도 :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2018년 0원)

  ○ 전년대비 증감액 :  300,000천원
  ○ 증감사유 : 기금출연분 자체반영(2018년 본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

업특례보증 출연금 300,000천원으로 변동없음)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자금 융통을 통한 융동성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

□ 검토의견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
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  50,000천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

치,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자금 지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도지사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50,000 37,000 13,000
경기도 출연금
13,000천원
증액 요청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 설립목적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자금 지원
  ○ 기능 및 주요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
    - 하남시 지원총액의 약 0.1% 분담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

□ 출연금액 : 50,000천원(2018년 37,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3,000천원
  ○ 증감사유 : 경기도 출연요청 증액 요청(하남시 업체 지원총액의 약 0.1%)

□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

□ 검토의견

  ○ 최근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에 지원한 금액 
총액의 약 0.1% 분담 출연으로 하남시 중소기업체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개정 2012.1.5.>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 5,125천원
    -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신용보증재단 5,125 750 4,375 지원기업
증가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이바지 
  ○ 기능 및 주요사업
    - 신용보증 : 금전채무를 보증
    - 경영지도 :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출연금액 : 5,125천원(2018년 75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4,375천원
  ○ 증감사유 : 2016. 5월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7, 2018년 보증 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 출연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콘텐츠산업(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검토의견

  ○ 2016년 5월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재)경기콘텐츠진흥원·하남시 간 체결된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제10조(보증
손실금 보전) 제2항에 따라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하여 하남시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4,469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에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출

자금을 출연하여야 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한국지방세연구원 24,469 21,326 3,143 ‘16년도 대비’17년도
보통세 결산액 증가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2. 8.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능 및 주요사업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실시

□ 출연금액 : 24,469천원 (2017년 21,326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3,143천원
  ○ 증감사유 : 산출기초가 되는 ’17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16년도 대비 증가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5 적립

□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정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여야 
함.



참고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

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

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

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

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

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

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

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 10,000천원
  ○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000 10,000 -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

  ○ 일반현황
    - 설립목적
      ·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 기능 및 주요사업
    -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농어업경영비
      (시설, 경영자금)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저금리 지원

□ 출연금액 : 10,000천원(2018년 1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없음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농업인 및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검토의견

  ○ 우리시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금 편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경기도 31개 시,군 출연)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 <개정 2009.3.12.>

  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17.5.4.>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가 선정한 사업 <개정 2012.7.2.>

  ② 제1항제5호의 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18년 (재)하남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출연금 : 5,900,000천원
  ○ 필 요 성 : 하남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하남문화 재단에 대한 출연하고자함.
  ○ 출연내용 :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재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2019년 2018년 증감액

1 (재)하남문화재단 5,900,000 5,838,170 61,830

· 호봉승급(승진) 신규채용
· 축제사업의 활성화
·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비
· 역사정체성 찾기 및      
  교육사업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6. 6. 19.
    - 설립목적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 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업무
     •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
    - 소재지 :  하남시 신평로 125(덕풍동 694) 일원

    - 조직현황  
구    분 합    계 임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공무원
정    원 38 1 27 10
현    원 34 1 25 8

  ○ 기능 및 주요사업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 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업무
    -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
□ 출연금액 : 5,900,000천원(2018년 5,838,17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61,830천원
  ○ 증감사유
    - 직원호봉 인상분 및 신규채용, 축제사업의 활성화 등
  ○ 주요사업
    - 인력운영 경비 : 528,909천원(호봉승급(승진),신규채용 최저임금반영)
    - 축제사업 등 행사비 
       · 이성산성문화축제 : 265,000천원, 
       · 하남가왕대전 : 25,000천원, 



       · 문화재생 : 20,000천원,
       · 극장 앞 예술시장 : 30,000천원
     - 공연 홍보비 증가
       · 문화소식지 제작,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운영 등 : 182,000천원
     - 역사박물관  
       · 전시(하남가족방학 기획전 : 35,000천원, 하남시 30주년 기념 특별전 : 

30,000천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가을전시 : 35,000천원, 
하남역사정체성 찾기 : 50,000천원)

 · 교육(춤추는 박물관 : 20,000천원) 
 · 행사(광주향교 석전 일무 복원사업 : 10,000천원)

□ 출연근거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연 제공
   ○ 문화 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

□ 검토의견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승진)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반영.
  ○ 미사경정 공원을 활용한 음악축제 추진을 위한 이성산성 문화축제 규모 확대 

반영.
  ○ 하남시 지역브랜드화 구축을 위한 소셜미디어 등 홍보비 반영.
  ○ 하남시 30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 등 하남의 역사 정체성을 

찾고 시민들에게 지역역사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역사 교육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 반영하였음.

  ○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제공을 위하여 5,900,000천원을 출연하여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기 관 명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125

설  립

근  거

- 민법 제32조
- 하남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대표

전화

일반 : 790-7979
설립
주체

하남시FAX : 790-7924
URL : www.hnart.or.kr

연  혁 설 립 일자 : 2006년 06월 19일
공연장등록 : 2006년 12월 08일

기관
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문

계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
기
계
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38 1 37 27 10
2 2

현원 34 1 33 25 8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법령상 임기)

이사장 김 상 호 하남시장 031-796-6001(당연직)

대표이사 김 영 욱 전)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031-790-7901(2019.06.13.)

이 사 박 성 래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031-790-6023(당연직)

이 사 류 경 순 하남시 복지문화국장 031-790-6023(당연직)

이 사 김 평 일 가나안농군학교장 010-9008-5520(2020.03.29.)

이 사 유 병 기 하남문화원장 010-5202-6626(2020.08.17.)

이 사 이 성 숙 전)하남예총회장 010-2292-1023(2020.08.17.)

이 사 홍 미 라 전)하남시의원 010-3701-7102(2020.08.17.)

감 사 임 기 산 하남시 청렴감사관 031-790-6070(당연직)

감 사 최 경 선 하남시 자문 변호사 010-3132-9983(2020.07.24.)

주요기능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

자본금(백만원)

‘17.12.31기준

설    립 -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17.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2,642 1,963 679 1,038 131 907 1,604 10 1,594



관계법령 발췌

1 지방재정법

m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

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

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

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m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재)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

1. 의결(안)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재)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

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재)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 680,000천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

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재)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680,000 680,000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6. 4. 19.

- 설립목적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함

- 소재지 :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51 에코타운 2단지 상가 지하 201호

○ 기능 및 주요사업 : 장학금 조성 및 지원

  □ 출연금액 : 680,000천원(2018년 680,000천원)

  □ 출연근거

○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의 학업기회 부여

  □ 검토의견

○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학교) 증가로 장학생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의 학업기회 

부여 및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의 출연·운영이 

필요함.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51 에코타운 2단지 상가 지하201호

설  립

근  거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전화

일반 : 031)792-1661
설립
주체

하남시FAX : 031)792-1662
URL : www.hncsf.or.kr

연  혁 장학재단 설립인가 : 2006. 4. 14(광주ㆍ하남교육청)
설립 등기일 : 2006. 4. 19

기관
형태

출연기관

인  원

현  황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문

계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
기
계
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19 17 2 2

현원 18 16 2 2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비상임이사장(당연직) 김 ＊ ＊  하남시장 790-6005 (4년)

비상임이사(당연직) 공석  하남시도시공사 사장 790-9520 (4년)

비상임이사 이    ＊  전 하남시 의회 의장 010-9143-2360(4년)

〃 정 ＊ ＊  전 국제청소년문화원 원장 010-3314-9207(4년)

〃 김 ＊ ＊  가나안 농군학교장 010-9008-5520(4년)

〃 백 ＊ ＊  전 하광 상공회의소 회장 010-5251-0353(4년)

〃 이 ＊ ＊  전 하남전직여성단체회장단 고문 010-8248-4801(4년)

〃 한 ＊ ＊  삼정저축은행 대표 010-5340-6411(4년)

〃 김 ＊ ＊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 010-9080-8420(4년)

〃 이 ＊ ＊  하남전직여성단체회장단 총회장 010-3368-0401(4년)

〃 박 ＊ ＊  일강건설(주) 이사 010-2584-1001(4년)

〃 정 ＊ ＊  (주) 만전식품 대표 010-3714-9184(4년)

〃 한 ＊ ＊  한영기업 대표 010-3712-0013(4년)

〃 유 ＊ ＊  산곡학원 원장 010-3784-9408(4년)

〃 김 ＊ ＊  하남YMCA이사장 010-5311-7946(4년)

감 사
비상임감사(당연직) 임 ＊ ＊  하남시청 청렴감사관 010-6643-5426(2년)

비상임감사 임 ＊ ＊  하남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010-5167-9782(2년)

주요
기능

하남시 관내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 애향심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자본금(백만원)

(‘17.12.31기준)

설    립 950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17.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7,952 7,750 202 6 6 7,946 7,951 -5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

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

□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립)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100억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1. 제1항의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2. 장학회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6조(출연 등)시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2019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출

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액

1 (재)하남시자원봉
사센터 715,017 658,370 56,647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 및 사업 변동
8.6%
증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민법 제 31조 내지 제9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2.12.11.
    - 설립목적 : 자원봉사진흥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조직현황

이 사 장

감 사 이사회

센 터 장

기획행정팀 활동지원팀 자원관리팀 홍보사업팀

  ○ 기능 및 주요사업
    - 자원봉사자 연계 및 배치 상담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 자원봉사 기초교육
    - 하남시 자원봉사 축제 등

□ 출연금액 : 715,017천원(2018년 658,37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56,647천원
  ○ 증감사유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 등 인건비 증가 및 사업비 변동



□ 출연근거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환경정화
     - ‘숨 쉬는 지구’ 깨끗한 마을 만들기‘쓰레기 줍기 대회’를 통한 시상으로   

단체 참여도 증진 및 자원봉사 참여동기 부여
     - 주기적인 환경정화 및 마을 환경 개선 활동

  ○ 살기좋은 아파트 봉사단[조아봉] 운영
     - 지속적인 봉사 참여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동기 부여

  ○ 청소년 지도자 양성 교육
     - 자원봉사 지도자의 역할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소년 봉사활동 질적 향상 도모

  ○ 사랑나눔 기아체험 및 나눔 캠페인
   -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올바른 인성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  

    계기 마련

  ○ 안녕 리액션 캠페인 운영
   - 온 시민 1인 1봉사‘안녕Re Action(안부 묻기)캠페인’으로 공동체 

가치창조

□ 검토의견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
하여 설립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승화·확산



기 관 명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

설  립

근  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민법 제31조 내지 제97조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8조

대

표

전

화

일반 : 031-790-6820

설립

주체
하남시

FAX : 031-790-6819

URL :http://www.hanamcity1365.or.kr/

연  혁 2013.1.1.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시
기관

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
문
계
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
기
계
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1 6
2

현원 ‧ 6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당연직) 김 상 호 (現)하남시장 790-6010
2018.7.1.~직 상실시

비상임이사(당연직) 박 성 래 (現)하남시자치행정국장 790-6023
2018.1.1.~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홍 미 라 (前)하남시의회 시의원 010-3701-7102
2018.7.16.~2020.7.16.

비상임이사 안 덕 환 (現)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고문 010-5336-7678
2016.10.23.~2018.10.23.

비상임이사 김 진 각 (前)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장 010-5310-9010
2016.10.23.~2018.10.23.

비상임이사 신 지 미 (現)사단법인패트롤맘하남지회장 010-9948-4109
2016.10.23.~2018.10.23.

비상임이사 이 동 섭 (前)하남시연합기동순찰대 대장 010-5238-0835
2016.10.23.~2018.10.23.

비상임이사 나 영 호 (前)하남시자치행정국장 010-2110-3542
2016.10.23.~2018.10.23.

비상임이사 고 석 문 (現)서부농협초이지점 지점장 010-3379-2545
2016.10.23.~2018.10.23.

비상임감사(당연직) 임 기 산 (現)하남시 청렴감사관 790-6070
2018.1.1.~직 상실시

주요기능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장려
함으로써 하남시 자원봉사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자본금(백만원)

‘17.12.31기준

설    립 -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17.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

산
계

유동부

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18 100 18 18 18 0 100 10 90



관계법령 발췌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